
(유권해석)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

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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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과정에서 당초 사업에서 제척된 연접한 토지가 선형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 

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고시되어 추가 편입된 경우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일

회신내용

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은 ··· 사업계획변경에 다른 새롭게 편입되는 토지

로 보아 변경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.


